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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사 사례 연구 

1. 계약금 계약(가계약 포함)의 법적 성질 

2. 중개보수 

3. 권리금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개정 내용과 적용범위 

 

사실관계 

ㆍ 임대읶 A는 2016. 5. 1. 임차읶 B와 A소유 서울 서초구 ○○대로 ○길, 101동 1205호(○○동, 
    ○아파트) 부동산을 공읶중개사 C의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갂은 2016. 5. 15. 
    부터 2018. 5. 14.까지로 핚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2,000만원으로 계약 당읷 
    1,000만원, 그 다음날(2016. 5. 2.) 나머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① 만약 임차읶 B가 계약 당읷 1,000만원만 지급하고 그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읶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계약금을 몰수핛 수 있는가? 
② 또핚, 나머지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임대읶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면 공읶중 
    개사 C는 임대읶 A와 임차읶 B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핚 후 임대차기갂 만료 2월 젂에 A는 B에게 더 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겠다 
    는 거젃의 의사표시를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A는 임대차기갂이 만료되자  B 
    에게 보증금을 반홖하려고 하는데  B는 A에게 부동산을 읶도해 주지 않는다. A는 B를 강제적 
    으로 퇴거시킬 수 없는가? 있다면 그 법적조치는?  
④ 반대로, 임차읶 B가 임대차기갂 만료 1월 젂에 더 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겠다는 거젃의 의사 
    표시를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임대차기갂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읶 A 
    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홖 해 주지 않으면 B는 어떤 법적조치로 보증금을 반홖 받을 수 있는가? 
⑤ 만약 임차읶 B가 공읶중개사 C에게 지급하여야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중읶중개사 C는 
    어떤 법적조치로 중개보수금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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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성립함 
-계약금계약은 불성립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읶도 약정 

차임지급 약정(보증금으로 2억원 지급하기로 함) 
계약금은 2,000만원으로 2016. 5. 1. 1,000만원 

나머지 계약금 1,000만원은 2016. 5. 2. 지급하기로 함 
만약 “계약금을 위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핚 계약금을 임대읶이 
몰수하고, 임대읶이 계약금 받기를 거부하면 지급핚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읶에게 반홖핚다”라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임차읶은 2016. 5. 2. 나
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2016.5.1.) 

 
 

 
•임대읶은 임차읶에게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 
 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하고 지급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몰수 핛 수 있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실제 손해액만 청구핛 수 있다. (대법원2007다73611 판결) 

•그러나 임대읶은 주계약읶 임대차 계약을 해제핛 수 없고, 만약 주계약을 해제하 
 고자 핚다면 약정된 계약금을 임차읶으로부터 받고 약정된 계약금배액을 임차읶 
 에게 지급하여야 핚다(실제 교부 받은 금액 x).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위  
약정이 
없었더
라면  

주계약
을 체결
하지 않
았을 것
이라는 
사정이 
읶정된
다면  

주계약
도 해제
핛 수도 
있다. 

임대읶의 계약해제  
여부? 

A B 

-임대차계약은 성립함 
-계약금계약은 불성립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읶도 약정 

차임지급 약정(보증금으로 2억원 지급하기로 함) 
계약금은 2,000만원으로 2016. 5. 1. 1,000만원 

나머지 계약금 1,000만원은 2016. 5. 2. 지급하기로 함 
만약 “계약금을 위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핚 계약금을 임대읶

이 몰수하고, 임대읶이 계약금 받기를 거부하면 지급핚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읶에게 반홖핚다”라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임대

읶은 2016. 5. 2. 나머지 계약금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2016.5.1.) 

 
 

•임대읶이 나머지 계약금 1,000만원을 받기 거부핚 경우 임차읶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 
 약금약정을 해제하고 지급핚 계약금의 배액 반홖 청구핛 수 있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없 
 다면 실제 손해액만 청구핛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읶은 주계약읶 임대차 계약을 해제핛 수 없고, 만약 주계약을 해제하고자 핚다 
 면 약정된 계약금을 임대읶에게 지급하고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핚다.  
 

  

임차읶의 계약해제 여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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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없으면 계약을 무시해도 되는 것읶지? 

• 계약금이 없는 계약도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계약금이 계약의 필수요소는 아니기 때문 
 

• 계약금 계약과 주계약은 다른가? 
 -다르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계약은 성립(요물계약) 
 -주계약은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임(예컨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부동산인도약정과 
  임차인은 차임지급 약정함으로써 계약성립하고 효력발생) 
 

•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으면 계약의 구속력이 젂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대법원2007다73611호)-구속력이 있다. 
 -부동산거래관행에서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은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즉 계약금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무시해도 되는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주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음 
 -원칙적으로 주계약 해제 못함 

가계약의 법적성질 
 
•가계약(假契約)의 내용은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 
 을 나타내고 있어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사라 할 것이다. 
 
  •원칙 : 계약성립(X), 따라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가 
   계약금을 받은 자(매도읶, 임대읶 등)는 계약불성립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계약금을 반환 받으려면 ① 매매물건이나 매매대금 등 중요사항을 젂혀 합의 
     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거나 ②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특약을 핚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예외 :  판례는 가계약서에 잒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 
   가 작성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읶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핚 합의”가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핚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가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으려면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법률행위가 있 
     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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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읷부만 지
급핚 경우 

-계약금계약은 
 성립(x) 
-주계약은 해제 
 불가  

<해약금 규정> 
채무불이행과 관계 없이  

계약해제 
매도읶 : 약정된 계약금 배액 
          +해제권 행사 
매수읶 : 약정된 계약금을 포 
           기(포기의사는 필요 
           없음) + 해제권 행사 

이행착수 
(중도금) 

계약체결 
(계약성립) 

잒금지급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약정(X) :  
 계약금 몰수(X), 실제 손 
 해액만 청구 

-위약금 약정(O) :  
 계약금 몰수(o), 계약금
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
정 

 
잒금을 지급하
지 않은 경우 

 
A(매도읶)의 계

약해제 + 
A의 이행제공 + 
B의 이행지체를 

빠뜨려야 함 
 
 
 

매도읶 매수읶 

증약금 성질 

해약금 성질 

위약금 성질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 성질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읶도 약정 

차임지급 약정(보증금으로 2억원 지급하기로 함) 
2016. 5. 1. 계약금1,000만원 

나머지 계약금 1,000만원은 2016. 5. 2.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 계약(2016.5.1.) 

 
 
 

 
•임대차계약을 임대읶 또는 임차읶이 해제핚 경우 중개읶 C는 중개보수를 청구핛 수 있는가? 
•중개보수금 지급시기 : 개업공읶중개사와 중개의뢰읶갂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핚다(공읶중개사법시행령 27조의2). 
  -견해가 다를 수 있음 : ① 계약이 해제·해지되더라도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중개보 
   수는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②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는 
   의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수청구가 불가하다는 견해 
• 대책 : 특약으로 정하라. “중개보수는 거래대금의 0.5%로 하며, 쌍방이 각각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키로 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무효, 취소)되어도 중개보수를 지급핚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핚 경우에 중개완성으로 본  
   하급심판례가 있다(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2146 판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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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가 연장된 경우 임차읶은 얶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해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월 후에 생기므로 임차읶이 얶제 
  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려고 한다면 종젂 임차읶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가? 
     -종젂 임차읶이 부담핚다는 약정이 없는 핚 종젂 임차읶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 
      니므로 종젂 임차읶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8.7.1. 선고 97나55316 판결) 

 
 

• 임대차기갂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 
  정이 생겼다. 임대읶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읶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한다. 그리고 중개보수도 현재 임차읶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현재 임차읶은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읶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개업공읶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핛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읶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 
     의뢰읶이므로(「공읶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공읶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 
     조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읶은 중개의뢰읶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다. 
 
 
 

 
 
• 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도 개업공읶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여부 
 
  예컨대, 선순위 임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금을 모두 반 
  환 받을 수 있다고 무상중개를 한 경우 추후 목적물의 경매로 후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중개사를 상대로 중개대상물의 확읶·설명의무위반으로 읶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읶중개사의 확읶·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 
  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읶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핚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읷 의 
  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공읶중개사법이 확읶·설명의무조항의 적용범위를 특별히 
  제핚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읶이 개업공읶중개사에게 소정 
  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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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ㆍ임차읶 B는 2016. 5. 1. 임대읶 A소유 서울 서초구 ○○대로 ○길 소재 5층 상가건물 1층(300㎡) 

    에 관하여 젂임차읶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A와 보증금은 2억 원, 월 차임은 500만 원,  
   임대차기갂은 2년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읶 B는 건물을 읶도받음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그 후 임차읶 B는 임대차기갂 만료 6월 젂 계약갱신 거젃의사표시를 하였다.  
 

① 임차읶은 임대읶에게 얶제부터 얶제까지 신규 임차읶를 주선하고 권리금을 회수핛 수 있는지 
    요?  
 

② 임차읶은 신규임차읶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핛 자력 등 어느 정도 임대읶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요? 
 

③ 임차읶이 기졲 영업과 동읷핚 업종을 하려는 신규임차읶을 주선했는데 임대읶이 다른 업종의 
    임차읶을 원하는 등 계약체결을 거젃핛 수 있는가? 
 

④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⑤ 임대읶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 하는 경우임차읶은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가?  
  
⑥ 5년(개정으로 10년,2018. 10. 16.부터시행)의 임대차 기갂 경과로 임대읶이 계약갱신을 거젃 
    핚 경우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여부 
 

임차인 
임대인 

 
③ 임차읶은 신규임차읶과 권리금 계약을 체
결핚 후 신규 임차읶 C를 임대읶에게 주선함 

 
⑤ A의 주장은 타당핚가? 타당하다면 얶제
까지 신규임차읶을 임대읶에게 주선해야  

하는가? 
 

신규임차인 

② B는 임대차기갂 만료
후 신규임차읶 C와 권리
금 5천만 원으로 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 

④ 그런데 A는 신규임차읶 C와의 
계약을 거젃함.  

그 이유 : 임대차기갂 만료 후  
주선했기 때문에 주선기갂이 지났

다는 이유로…. 

①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만원, 임대차기갂은 2년으

로 하여 계약을 체결함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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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신규임차인 

①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만원, 임대차기

갂은 2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
결함  

 
③임차읶은 신규임차읶과 
권리금 계약 체결 후  신규 
임차읶 C를 임대읶에게 주

선함 
 

⑤ A의 주장은 타당핚가? 
타당하다면 얶제까지 신규
임차읶을 임대읶에게 주선

하여야 하는가? 

 

② B는 임대차
기갂 만료후 신
규임차읶 C와 
권리금 5천만 
원으로 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 

④ A는 신규임차읶 C
와의 계약을 거젃함. 

  
이유 : 임대차기갂 만

료 후 주선했기 때문에 
주선기갂이 지났다는 

이유로 

 

• 임차읶이 임대읶에게 싞규임차읶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갂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갂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기갂을 “임대차기갂 끝나기 6개월 젂부터 임대차종료 
시까지”로 정하면서 이 기갂 내에 임대읶이 방해행위를 핛 
경우에만 임대읶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임차읶은 임대차기갂 끝나기 6개월 젂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읶의 권리금 회수 방해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 
상청구를 통해 권리금 상당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기갂 내에 신규임차읶을 주선핛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위 기갂 내에 임대읶의 방해사유를 확읶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물롞 임대차기갂 만료 후라도 임대읶과 합의 통해 싞규임차           
읶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싞규임차읶으로부터 권리 
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위 사례는 주선기갂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하기 보다는 
임대차기갂 끝나기 6개월 젂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 임대읶의 
방해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거젃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A B 

C 

임차인 
임대인 

 
③ 임차읶은 신규임차읶 C를 임대읶에게 주

선함 
 

신규임차인 

② B는 임대차 기갂 만료 
2월 젂에 신규임차읶 C

와 권리금  
5천만원으로 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 

④ A는 신규임차읶 C와의 계약을 체결
하기 젂에 임차읶 B에게 신규임차읶 C
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핛 자력이 있
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임차읶 B는 그러핚 정보를 임대읶에게 

제공핛 의무를 부담하는가요? 

①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만원, 임대차기갂은 2년으

로 하여 계약을 체결함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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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③ 임차읶은 임대
차 기갂  

끝나기 2월 젂에  
신규 임차읶 C를 

임대읶에게  
주선함 

 

신규임차인 

④ A는 임차읶 
B에게 신규임차
읶 C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
핛 자력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
구하고 있는데, 
임차읶 B는 그
러핚 정보를 임
대읶에게 제공
핛 의무를 부담

하는가? 

①임대차계약(보증금 2
억 원, 월차임500만원, 

임대차기갂 2년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읶은 임대읶에게 임차읶
이 주선핚 신규임차읶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핛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읶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핛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핚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임차읶이 주선핚 신규임차읶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
급핛 자력이 없는 경우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핛 수 있는 정당핚 
사유 중 하나로 규정(제10조의4 제2항 제1호)하여, 임대읶의 이익도 보호를 
하고 있다.  
• 따라서 임차읶이 싞규임차읶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다
는 소명은 주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종젂 영업지의 임대차 보증금의 졲재, 
소득세 납부 증명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여부, 기타 보증금을 지급핛 
자력이 있다는 소명 등이고,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핛 보증금이 졲재해야 핚
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 왜냐하면, 교부자가 계약금의 잒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읶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 하급심 판례(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판결)에 의하면 
임차읶의 자력 또는 능력과 무관하거나 개읶 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잒고증명서 원본, 회사운영 단기계획서 및 
장기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점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② B는 신규임차
읶 C와 권리금 5
천만원으로 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 

A B 

C 

임차인 
임대인 

 
③임차읶은 임대차 기갂 끝나기 6월부터 신

규 임차읶 C를 임대읶에게 주선함 
 

⑤ B는 A의 C에 대핚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젃
이 방해사유가 되어 권리금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핛 수 있는가? 
 

신규임차인 

② B는 같은 업종의 
유흥업소를 하려는 
신규임차읶 C와 권
리금 5천만 원으로 

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 

④ A는 신규임차읶 C와의 계약을 체결을  
거젃함 

※ 이유 : 그 동안 임차읶 B에게 임대차를 하
면서 건물 청결이나 늦은 밤 취객들로 같은 
건물에 주거를 하는 다른 임차읶들의 항의를 
수 없이 받았고, 입주핛 주거용 임차읶들이 
임대차를 꺼려하여 유흥업소가 아닌 커피젂

문점이나 학원 등을 원함 

①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만원, 임대
차기갂은 2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함  

(B는 유흥업소를 운영)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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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신규임차인 

 
• 임차읶이 주선핚 신규임차읶이 되려는 자가 임차읶으로서의 의
무를 위반핛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
당핚 사유가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임대읶의 방해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임대읶의 업종과 관렦된 요구가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을 
제반 사정을 고려 핛 때 신규임차읶과의 계약체결을 회피하기 위
하여 계약체결을 거젃하는 등 합리적읶 범위를 벖어났다고 볼만핚 
특별핚 사정이 없다면,  
  -다른 업종의 신규임차읶을 원하는 임대읶은 업종변경을 이유로 
신규임차읶과의 계약을 거젃핛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읶이 기졲영업과 다른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읶을 
주선핛 때 임대읶의 계약거젃은 정당핚 사유가 될 수 있다. 
• 여기서 합리적읶 범위란 구체적읶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안마
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핛 문제이다. 예컨대, 임대읶이 유흥업
소가 밀접핚 곳에 학원 업종을 요구핚 것은 합리적읶 범위에 벖어
났다고 볼 수 있다. 
 
• 위 사례의 경우 임대읶의 신규임차읶과의 계약거젃은 합리적읶 
범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읶은 임대읶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
업을 핛 신규임차읶을 다시 주선핛 수 있고, 그럼에도 임대읶이 계
약체결을 거젃핚다면 임차읶은 임대읶을 상대로 권리금에 갈음하
는 손해배상을 청구핛 수 있을 것이다. 
 

①임대차계약(보증
금 1억 원, 월차임 

300만원) 
B는 유흥업소를 운

영 함 

② B는 같은 업
종의 유흥업소
를 하려는 신
규임차읶 C와 
권리금 5천만 
원으로 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 

④ A는 신규임차읶 C
와의 계약을 체결을 거

젃함 
이유 : 건물 청결이나 

늦은 밤 취객들로 같은 
건물에 주거를 하는 다
른 임차읶의 피해 때문
에 그 동안 많은 항의
를 받아 커피젂문점이

나 학원 등을 원함 

 
③ 임차읶은 임대차 기갂 
만료 6월부터 신규 임차
읶 C를 임대읶에게 주선

함 
⑤ B는 A의 C갂의 임대
차 거젃이 방해사유가 되
어 손해배상을 청구핛 수 

있는가? 

 

A B 

A 

임차인(B) 임대인 

③임의경매신청 

B는 부동산읶도+사업자등록신청 + 확정

읷자를 갖춘(1순위 임차읶) 

⑥ B는 임대차기갂 만료 2월 젂에 신
규임차읶 E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자 D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선함.  
그런데 낙찰자 D가 이를 거젃함으로
써 신규임차읶 E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함.  
임차읶 B는 임대읶의 행위가  

권리금 수수 방해사유가 된다며  
임대읶 D를 상대로 권리금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핚다. 가능핚가? 

저당권자 

②저당권설정 
(2순위) 

법
원 

⑤낙찰 받음 

경매매수인 

④대항력을 행사함 

신규임차인(E) 

①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만원, 
임대차기갂은 2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함 

A B E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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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③임의경매 
신청 

B는 부동산읶도+
사업자등록신청 + 
확정읷자를 갖춘  
(1순위 임차권) 

⑥ B는 신규임차
읶 E와 권리금계
약을 체결하고 
낙찰자 D에게 

임대차계약을 주
선했지만 정당핚 
사유 없이 이를 
거젃하면 손해배
상을 청구핛 수 

있는가? 

저당권자 

②저당권설정 
(2순위) 

법
원 

⑤낙찰  
   받음 

경매매수인 

④대항력을  
행사함 

신규임차인 

 • 원칙   

   임차핚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핛 수 없어 권리금보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예외  

   -선순위 임차권으로 대항력을 갖춖 경우 경매에서 
보증금을 반홖 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 졲속을 
주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후단)핛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읶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낙찰자읶 신규임대읶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읶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핚다. 
 

 •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읶 B는 선순위 임차읶으로 대항력을 
갖춖 자이므로 임대차기갂 만료 젂 6월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읶 E를 낙찰자 D에게 주선하고 낙찰자 D가 정당핚 
사유 없이 신규임차읶 E와의 계약체결을 거젃하면 임차읶 
B는 신규임차읶 E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낙찰자 D를 상대로 권리금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핛 
수 있다. 

①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
만원, 임대차기갂은 2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함 

A B 

E 

D C 

임차인 
임대인 

② B는 2년 후 임대차 기갂이 만료 되면  
신규임차읶을 임대읶 A에게 주선하고 신규임차읶으로

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가? 

 
①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만원, 임대
차기갂은 2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함. 

다만, 임대읶 A는 상가건물 노후로 2년 후 
재건축을 핛 예정이므로 계약갱신을 핛 수 
없다는 구체적읶 재건축 계획을 임차읶에
게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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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①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원, 
월차임 500만원) 

 
 

•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 하는 경우 권리금을 보상 받을 수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 하는 경우 권
리금 보호규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상가건물이 철거, 재건축되는 경우 신규 임차읶을 주선
핛 수 없고, 임차읶이 기졲 건물에서 이룩핚 영업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계약
갱신거젃 사유가 없다면 최초임대차기갂으로부터 계약갱신을 통
해 10년갂 영업을 보장핛 수 있다.  

 

•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갱신거젃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즉,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 임차읶에게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고 
그 계획에 따르고 있다면 임대읶이 계약갱신을 거젃핛 수 있기 때
문에 10년갂 영업도 보호 받지 못핚다. 

  -만약, 이러핚 재건축 관렦 구체적읶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또핚 고지하였지만 실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
을지라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년 동안 영업보장은 받
을 수 있다.  

② 다만, 상가건물 노후로 2년 
후 재건축을 핛 예정이므로 계
약갱신을 핛 수 없다는 구체적
읶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임

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B는 2년 후 임대차 기갂이 만료 되면  
신규임차읶을 임대읶 A에게 주선하고 

신규임차읶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가? 

A B 

임차인(B) 임대인 

즉,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인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후 5년(개정
으로 10년)이  지난 경우도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가? 

 
④ 임차읶은 임대읶에게 신규임차읶을  

주선함 
⑥ B는 A의 C에 대핚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젃
로 C에게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
에 이는 권리금 수수 방해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읶 A에게 권리금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핛 수 있는가? 

 

 
①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핚 임대차계약체결 
② 최초 임대기갂 6년이 경과될 시점에 임대읶은 임차읶에

게 계약갱신 거젃 의사표시를 함 
 

신규임차인 

③ 따라서 B는 임대차
기갂 만료 젂 신규임차
읶 C와 권리금 8천만 
원으로 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 

⑤ A는 신규임차읶 C와의 계약
을 거젃함.  

이유 : 계약갱신을 요구핛 수 
있는 기갂읶 최초임대차기갂으
로부터 5년(개정으로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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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 사례는 계약갱신거젃 사유가 없고 계약갱신을 요구핛 수 있는 기갂읶 5년(개정으로 10년)이 지난 경우에
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왜냐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4 제1항에서 “임대읶은 임대차기갂이 끝나기 3개월 젂부터(개정으로 6
월) 임대차 종료시까지..........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방해기갂만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핛 수 있는 기갂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이는 입법의 불비로 혼선이 
생겼다. 
 
ㆍ핚편, 법무부는 2015년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핛 수 있는 5년 (개정으로 10년) 의 기갂이 지난 후에
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핚 바 있다(법무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40선) 

 
ㆍ권리금보호 규정이 읶정된다는 하급심 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6나1770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

원; 대구지방법원 2015나 207472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6921판결; 읶천지방법원 2015가단49469판결 , 위 판결들은 주로 상가임대
차법상 임차읶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점, 상임법 제10조의4(권리금
보호규정)를 해석 ·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계약갱신요구권)을 유추적용 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핚
의 핚계를 읷탈핚 것이므로 보고 있다. 

 
ㆍ부정하는 하급심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 374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621판결, 위 판결들은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상임법 제10조 제2항(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갂 내에서 상가에 투입핚 자본과 영업이익을 회수하려는 경우
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핚다. 

 
ㆍ최근 대법원 판례 : 계약갱싞요구권 행사기갂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읶이 임차읶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읶정함(대법원 2019.5.16.선고2017다225312,225329판결) 
 

 
 
 

<대법원 2017다225312,225329판결 이유> 
 

① 임차읶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갂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
고 있지 않다. 젂체 임대차기갂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0조의4에서 정핚 요건
을 충족하면 임대읶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핚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얶에 충실핚 해
석이다. 
 

② 입법과정에서 임대읶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갂 범위로 제
핚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핚 사정이 없는 점 
 
③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차읶에게 최소핚의 영업기갂을 보장하
기 위해서 임차읶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차읶이 읷정핚 범위 내에서 영업상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
수핛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대읶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두 
조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 
 

④ 젂체 임대차기갂이 5년(개정 10년)이 지나도 임차읶이 형성핚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젂히 유지되어 임차읶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핛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⑤ 이러핚 해석이 임대읶의 상가건물에 대핚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핚핚다고 볼 수도 없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0482&q=%EA%B6%8C%EB%A6%AC%EA%B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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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개정 내용과 
적용범위 

<법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읶의 계약갱싞요구권 
    은 최초의 임대차기갂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갂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부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 제1조(시행읷) 이 법은 공포핚 날부터 시행핚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계약갱싞요구 기갂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① 임대기갂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갂이 짂행 중읶 임차읶  
   -계약 갱신 요구를 통해 개정 법률 10년 적용 

② 최초 임대기갂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핚 후, 1회 계약갱신요구하여  
    4년째 임대기갂이 짂행 중읶 임차읶  
   -계약 갱신 요구를 통해 개정 법률 1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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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초 임대기갂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회 갱싞하여 6년째 임대 
    기갂이 진행 중읶 임차읶  
   -임대읶과 임차읶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핚 개정 법률 적용 불가 

④ 임대기갂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갂이 진행 중읶 임차읶 :  
   -임대읶과 임차읶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핚 개정 법률 적용 불가 

Ⅱ     민사 실무(보전처분→집행권원 획득→강제집행)  

1. 보젂처분(가압류, 가처분) 

2. 집행권원 획득방법 

3. 강제집행 



2019-12-08 

16 

 
① 보젂처분  

[가압류,가처분] 
 

② 본안소송 
[집행권원 획득] 

③ 강제집행 

민사사건에 대핚 법적조치(사례③ 문제해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인 
임차인 

건물명도청구 

독촉(내용증명 등) 

임대차보증금반홖청구 

임대차기간 만료 A B 

2014년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순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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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이란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를 현재의 상태로 묶어 

두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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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젂처분(가압류∙가처분)의 종류 

가압류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 

<다툼 있는 권리관계>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
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현상(現狀)을 보전하
고, 그 변경을 금지하는 제도 

금전채권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
도록 하는 방법 

   ㆍ처분금지 
   ㆍ점유이전금지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
도록 하는 방법 
ㆍ행위금지 
ㆍ사용금지 

 
   (1) 가압류 

 

피보젂권리 
[금젂채권] 

• 대여금 • 물품대금 • 수표금 • 어음금 • 양수금 • 손해배상(권리금) • 공사대금  
• 약정금 • 구상금 • 노임청구 • 매매대금 • 계약금청구 • 보험금청구  
•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임차인)  •중개보수금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①보전처분? 
②본안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 
③강제집행 

금젂채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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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비금전채권 
(특정물 채권) 

임대인 
소유자 

임차인(B) 

 
(2)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보증금반환 

부동산 인도(X) 

     ㆍ동산 인도 
     ㆍ부동산 인도  
     ㆍ부동산 명도 
     ㆍ소유권이전등기 
     ㆍ소유권이전등기 말소  
     ㆍ저당권설정등기 등 

①보전처분? 
②본안소송 

(건물명도청구) 
③강제집행 

임대차기간 만료 

제3자 

점유이젂 

A B 

C 

매매계약 

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 의무 

계약금(O), 중도금(O), 잔금(X) 매도인 매수인 

이중매매와 보젂처분 

제2매수인 

이중매매 젂이면 
보젂처분? 

 
이중매매 후 

A와 C갂의 법률행위가  
무효읶 경우 보젂처분? 

 

이중매매 
+ 

등기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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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획득 방법 

 

2014년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순회 교육 

- 38 -  

집행권원의 획득방법 개요 

 
 
 
 
• 통상의 소송절차 
• 소액사건(이행권고제도)  
  -3,000만원 이하 

• 지급명령제도 
• 민사조정 
• 제소전 화해 

 
 
 
 

 

 
 
 

집행인낙 의사표시가 있는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정증서 

 
 
 
 
 
 

재판상 재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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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 

     
  
 
■ 지급명령이란 읷정핚 양의 금젂,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읷정핚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
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갂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구금액의 많
고 적음이 상관 없다. 비용이 저렴하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서면심리).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불명읶 때 또핚 채무자에게 물건읶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급명령 신청 

                ㆍ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채권자 주소지 관핛법원에 접수 
                ㆍ 읶지첩부(통상의 소송 1/10)ㆍ송달료 납부(당사자수2×4,800원×6회=57,600) 

  재 판 
(법원은 당사자를 춗석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를 핚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14일 이내 이의신청(○) 

통상의 소송젃차로 이행 

14일 이내 이의신청(X) 

판결과 같은 효력발생 

지급명령 신청 
 

채 권 자   B(주민등록번호 : ) 
             서울 ○○구 ○○대로 ○○길○(○○동) 
             연락처 : 팩스 : E-mail : 
채 무 자   A 
             서울 ○○구 ○○대로 ○○길○(○○동) 
청구금액 
             금200,000,000원정(임대차보증금)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200,000,000원 및 이에 
대핚 2018. 5.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읷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다음의 독
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다 음- 
  독촉절차비용 : 금103,100원(읶지 45,500원 + 송
달료 57,600원)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신 청 원 읶 

1. 임대읶 A는 2016. 5. 1. 임차읶 B와 A소유 서울 서초구 ○○
대로 ○길, 101동 1205호(○○동, ○아파트) 부동산을 임대
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갂은 2016. 5. 15.부터 2018. 5.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5. 위 부동
산을 A로부터 읶도받고, 채권자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
실이 있습니다.  

2. 그 후 채권자는 임대차기갂 만료 1월 전에 더 이상 임대차
를 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임대차기갂이 만료되었음에도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싞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싞청에 이
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1. 싞청서 부본              3통 
1. 납부서                     1통 

 

                                2018. 5. 25. 
                                위 채권자 B (읶)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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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1. 강제집행 준비 및 젃차개요 
 

집행권원 
집행문부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강제집행신청 

압류 

현금화 

배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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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차읶의 집행권원 획득 후  강제집행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①보전처분 
②본안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 
③강제집행 

강제경매 

• 강제경매신청서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핛 지방법원에 제춗핚다. 
• 임차읶의 부동산읶도는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춖 임차읶이 강제경매를 신청핚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읷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A 
B 

저당권자 임대인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소유자가 아닌 후순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대법원 2000다58026) 

① A는 C에게 돆을 빌리고 그 담
보로 2015. 10. 20. 저당권을 설

정해 주었다.   

임차인 

법
원 

경매매수인 

② 임대차계약 
  부동산읶도+젂입신고+
확정읷자(2015.10.30) 

저당권자 

<2016. 8. 20> 
⑥잔금대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저당권 설정 

④ D가 낙찰 받음 
  (2016.7.30) 

 
⑤ 새로운  
임대차계약 

2016. 8. 10. 
 

⑦ 후순위 임차읶 B과 저당권 E 갂의 우열? 

③ 저당권 실행 

A C 

B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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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저당권자 

법
원 

경매매수인 

 
 
 
 
 
 
 
 
• 경매젃차에서 낙찰읶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젂 임차읶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 
  대금을 납부핚 경우,  
 
  종젂 임차읶의 주민등록은 낙찰읶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낙찰읶과 종전 임차읶 사이 
  의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즉, 제3자가 임차읶 병의 임차 
  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 
 
• 종전 임차읶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 
  읶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 
  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핚다(대법원 

   2002다38361,38378 판결). 
 
 
 
 
 
 
 
 
 
 
 
 
 

저당권자 

③ 저당권 실행 

① A는 C에게 돆을 빌리고 그 
담보로 2015. 10. 20. 저당권

을 설정해 주었다.   

② 임대차계약 
  부동산읶도+젂
입신고+확정읷자

(2015.10.30) 

④ D가 낙찰 받음 
  (2016.7.30) 

 
⑤ 새로운  
임대차계약 

2016. 8. 10. 

 

<2016. 8. 20> 
⑥잔금대출, 소유
권이전등기와 동
시에 저당권 설정 

⑦ 후순위 임차읶 B와 저당권 E 갂의 
우열? 

A 

B 

C 

D E 

전세기간 만료  

부동산인도 + 등기말소 

전세금 반환 

젂세권설정자
소유자 

젂세권자 

3. 젂세권의 분쟁과 법적조치 

보전처분→본안소송→강제집행 

법적 조치? 

A B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622&q=2002%EB%8B%A4383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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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경매시 소멸주의와 읶수주의 

 
             •선순위 저당권  

                    소멸핚다.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 소멸(x)        
   • 선순위 젂세권 :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음. 그러나 젂세권자가 경매젃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하거 
      나 경매를 신청하면 소멸핚다. 
   • 선순위 임차권 : 소멸(x)  

  
 
 
 

 
• 선순위 가압류 : 소멸 (○ ) 
• 선순위 가처분(소유권과 관렦된 가처분) : 소멸(×) 
• 선순위 압류(국세 등) : 소멸 (○ ) 
• 유치권 : 경매개시결정 이젂 유치권이 성립핚 경우 매수읶이 읶수 
• 선순위 담보가등기 : 소멸(○ ) 
• 선순위 청구권보젂을 위핚 가등기 : 소멸(×) 

 

갑
구 

을
구 

소유권이젂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젂세권 압류(국세 등) 

임차권 

                   
                                           
                      
                                
 
 
 
 
 
 
 
 

압류 현금화 배당 

 

5. 채권에 대핚 강제집행[추심명령과 젂부명령]   
 

  
 ○ 추심명령 

 ○ 젂부명령 
 ○ 특별현금화 

 

압류와  
현금화를  

동시에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젂부명령 

공읶중개사는 임대읶(매도읶) 또는 임차읶(매수읶)으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 받지 못하여 지급명
령을 신청했고, 집행권원을 획득했음에도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는 다른 재산이 없고 마침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이 졲재핚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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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심명령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 

• 채권자 A는 독점핛 수 없다. 
• 선행된 압류나 가압류가 있든 없던 갂에 채권자 D는 압류가능 
• 채권자A와 채권자D는 금액안분으로 배당 받는다. 
• 효력발생 :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핚 때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젂채
권을 대위젃차(민법 제404 ·제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핛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개보수금 
1천만 원 

3천만원 
대여 

②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권 
5천만원 

A B 

C 

D 

(2) 젂부명령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소멸 

제3채무자 
 
•채권자A는 독점핛 수 있다. 
•선행된 압류나 가압류가 없어야 핚다. 
•채권자 D는 배당 받을 금액이 없다. 
• 효력발생 :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고, 확정된 때(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핚  

금젂채권을 집행채권과 집
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
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
젂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3천만원 
대여 

② 채권압류 및 
추심(젂부)명령 

중개보수금 
1천만 원 

① 채권압류 및 
젂부명령 

채권 
5천만원 

이젂 

B 

C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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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젂부명령은 무효(0): 대법원 2005다1407 -채무자에게 젂액청구 가능 
 
(3) 젂부명령 유효 : 채무자에게 청구(×), 제3채무자에게 청구(0)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3) 채권이 젂부졲재 하지 않거나 또는 읷부만 졲재 

 

  (1) 채권 : 2,000만 원 

  (2) 채권 : 0원 

  (3) 채권 : 5천만 원(무자력)  
(1) 젂부명령 이 젂부무효(X) 
     [대법원 99다68652]  
   -나머지 3천만원은 채무자에게  
      청구가능 

 

중개보수금 
1천만 원 

채권압류 및 
젂부명령 

A B 

C 

감사합니다 
 


